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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2월 16일 ’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2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

◈ (일시 / 장소) ’21. 12. 16. (목) / 서면회의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사회적
기업진흥원 / 서금원, 중진공, 소진공 / 신보, 기보,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안건) ①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2년도 공급계획
② ‘21년 9월말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 분석
③ 민간재원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④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⑤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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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2년도 공급계획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중으로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21.10월까지 2,508개社에 5,586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 공급목표(5,162억원)를 旣 달성하였습니다.

   - (대출) ‘21.10월까지 1,108개 기업에 1,666억원 (기업당 약 1.5억원)을 

공급하여, 목표(1,700억원) 대비 98% 달성하였습니다.

   - (보증) 1,314개 기업에 3,110억원 (기업당 약 2.4억원)을 보증하여, 목표

(2,500억원) 대비 124% 달성하였습니다.

   - (투자) 86개 기업에 810억원 (기업당 약 9.4억원)을 투자하여 목표

(962억원) 대비 84% 달성하였습니다.

< ’21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말) >

유형 공급기관 공급목표(억원) 공급실적(억원) 기업수(개)

대 출

소계 1,700 1,666 1,108

서민금융진흥원 100 64 10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999 4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04 252

신협 300 344 243

새마을금고 150 155 65

보 증

소계 2,500 3,110 1,314

신용보증기금 1,000 1589 712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2 310

기술보증기금 1,350 1,369 292

투 자

소계 962 810 86

한국성장금융 300 332 23

한국벤처투자* 662 478 63

총계 - 5,162 5,586 2,508

 * 한국벤처투자 실적은 9월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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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에는 공공부문에서 ‘21년 목표(5,162억원) 대비 약 10% (534억원) 

증가한 5,696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대출) ‘22년도에는 ’21년 목표치(1,700억원) 대비 약 6% (1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2년 목표치를 200억원 감액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기 때문) / 신협‧새마을금고 각 50억 증액

◦ (보증) ‘22년도에는 ’21년 목표(2,500억원) 대비 약 14% (350억원) 증가*한 

2,85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신보 200억원, 기보 150억원 증액

◦ (투자) ‘22년도에는 ’21년 목표(962억원) 대비 약 30% (284억원)

증가*한 1,246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한국성장금융 200억원, 한국벤처투자 84억원 증액

< ’22년 공급 목표 >

(단위 : 억원)

유형 공급기관 ‘21년 목표 ‘22년 목표 증감액

대출

소계 1,700 1,600 △100

서민금융진흥원 100 1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50 △200

신협 300 350 50

새마을금고 150 200 50

보증

소계 2,500 2,850 350

신용보증기금 1000 1,200 200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0 -

기술보증기금 1350 1,500 150

투자

소계 962 1,246 284

한국성장금융 300 500 200

한국벤처투자 662 746 84

총계 - 5,162 5,696 534



- 4 -

3 ’21년 9월말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대출) 은행권 ‘21년 9월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 2,612억원

으로 ‘20년말(1조 1,213억원) 대비 1,399억원(+12.5%) 증가하였으며,

◦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1,206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 기업유형별 대출잔액은 사회적기업 10,016억원(79.4%), 협동조합 

2,250억원(17.8%), 마을기업 295억원(2.3%), 자활기업 51억원(0.4%)입니다.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20년 12월말 2021년 9월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5,767 8,810 (78.6) 5,713 10,016 (79.4) 1,206 (13.7)
협동조합 1,460 2,138 (19.1) 1,347 2,250 (17.8) 112 (5.2)

마을기업 307 209 (1.9) 326 295 (2.3) 86 (41.1)

자활기업 140 57 (0.5) 118 51 (0.4) ▲6 (▲10.5)

소계 7,674 11,213 (100) 7,504 12,612 (100) 1,399 (12.5)

◦ (은행별) 기업(3,505억원, 27.8%), 신한(2,560억원, 20.3%), 농협(1,582억원,

12.5%)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7,647억원, 60.6%)을 차지하고,

- 지방은행은 대구(333억원, 2.6%), 경남(300억원, 2.4%), 부산(223억원, 1.8%)

順입니다.

□ (대출외 지원) 제품구매가 34.4억원(46.0%), 기부⋅후원이 15.7억원

(20.9%)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20년 상반기 중 2020년 하반기 중 2021년 1~3분기 중

건수 금액 비중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금액)

지원

유형별

출자 - - - 2 9.0 (5.6) 1 20.0 (26.7)
기부ㆍ후원 63 26.7 (58.1) 94 129.2 (80.6) 93 15.7 (20.9)
제품구매 652 16.5 (35.9) 3,612 17.9 (11.2) 3,135 34.4 (46.0)
기 타 138 2.7 (6.0) 199 4.3 (2.7) 151 4.7 (6.3)
소 계 853 45.9 (100) 3,907 160.4 (100) 3,380 74.8 (100)

◦ (은행별) 산업(26.0억원, 34.8%), 기업(20.6억원, 27.5%), 우리(5.3억원, 7.0%),

지방은행은 대구(5.0억원, 6.6%), 부산(3.0억원, 4.0%), 경남(0.5억원, 0.7%) 順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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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재원의 사회투자펀드 참여 유도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子)펀드 운용사의 민간투자자 모집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행) 사회투자 자펀드 운용사(GP)는 성장금융(앵커출자자)외 

일정비율(예: 33.3%)의 민간투자자(LP)를 모집하여야 함

◦ (개선) 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자를 직접 

모집하여 자펀드 결성시 매칭출자할 수 있도록 추진(‘22)

현 행 개 선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펀드 민간투자자(LP)에 대한 인센티브

선택폭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민간투자 인센티브로 후순위 보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출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

    *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등은 펀드 손실 시에만 효과 있는 ｢후순위 

보강제도｣보다는 수익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선호

※ 기존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후순위 보강)

 ◦ 민간출자자 출자금액에 한하여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20%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펀드별 5억원 한도)

◦ (개선) 기존 ①후순위보강 外 ②초과수익 이전 및 ③콜옵션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이익 부여(‘22)

※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강화(안): 택 1

 ① (기존) 후순위 보강: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일정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

 ② (신규) 초과수익 이전: 기준수익률 초과시, 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정부분을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

 ③ (신규) 콜옵션 부여 : 투자 종료시점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성장사다리펀드 지분 
매입권리 부여



- 6 -

5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가.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 시스템 을

이용기관*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지자체, 지역신협, 공익법인 등 사회적금융기관(‘21.10월 현재 38개)이 자금 수혜기업 평가 

또는 평가지표 활용을 위해 평가 플랫폼 이용 중

① 창업초기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간이평가 모형 개발(‘22년 上)

② 사회적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출액, 고용현황 등 정량적 자료를 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제출

③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운영협의체를 구성(‘22년 1분기), 이용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신뢰성 확보노력 지속 

 (성과평가) 지원기관, 투자자등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사회적성과(임팩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적성과(임팩트) 개념 측정 평가, 경영 보고방법 등에 관한 기준들 

간 통일된 원칙(consensus)➊에 관해 관계기관➋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➊ 예) 서로 다른 표준간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의 측정‧경영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인 IMP (Impact Management Project) Consensus 등

➋ 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회적가치지표

(SVI: Social Value Index) 개발(2017)

  중기부(기술보증기금)는 IMP를 기반으로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임팩트 가치 

측정체계’ 개발을 추진 중(’20~‘22)

나.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확충
 

 (사회적경제기업 DB) 은행 등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DB를 확충 개선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안내, 여신심사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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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B확충) 현재는 신용정보원에 4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보를 집중․활용 중이나

-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소셜벤처기업 정보도 집중

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22년)

    * 벤처기업육성법 개정(‘21.7.21)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② (DB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의 오등록 및 휴폐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DB의 정확성 최신성 확보 노력

    * 국세청 오픈 API(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점검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금융 한눈에 *를 이용자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금융 상품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 한눈에｣ 서비스오픈(‘20.10월)

◦ (현행) 제공되는 정보가 금융회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서금원 사업

수행기관 등의 대출 상품* 위주로 한정

    * 66개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및 기타 민간) 총137개 상품 등록(‘21.10월말)

◦ (개선) 투자상품(사회적펀드) 및 기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도 추가 

발굴 등록하고, 분기별로 현행화 추진

6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투자)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가 출자한 하위펀드에서 非수도권

기업 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안) 펀드의 30% 이상을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예) 초과수익 이전(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부를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 비수도권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인정비율 상향

◦ 사회투자펀드 운용사와 함께 거점 지역 중심 설명회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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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지역에 기반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을 확대*하고

전문성제고 교육, 지역협업사업 추진 등 거점신협 지원강화

    * 현재 71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이 ‘21년 새로 출시한 전용상품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대조건도 개선② 추진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상향, 우대금리 제공 등 전용상품 신규출시(새마을금고‧
농‧수협, 산림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마이너스 통장 출시(신협)

    ② 여신심사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는 심사기준 도입, 담보 인정비율 상향 등 

 (중개기관) 비수도권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금원의

사회적금융 민간사업 수행기관의 수도권 편중 완화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비수도권 사업수행기관 신청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설명회 등 홍보 강화

(비수도권 중개기관 비중 : (‘18) 0%, (’19) 10%, (’20) 18%, (‘21) 27%)

7 향후 추진계획

□ ‘22년도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는 한편,

    * 소셜벤처기업 정보 집중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추진(‘22.)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정립 등을 위한 TF 운영(‘22. 上)

◦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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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21년 9월말)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유형별 지원실적주1)

대출주2) 대출 외

출자 기부/후원 제품구매 기타주3)

국  민 106,242 248.0 - 200.0 48.0 -

우  리 123,452 525.0 - 480.0 45.0 -

신  한 255,995 326.4 - 77.0 125.0 124.4

하  나 105,460 207.5 - 10.0 197.5 -

S C 4,435 217.0 - - 19.0 198.0

씨  티 1,221 7.0 - - 7.0 -

기  업 350,475 2,057.7 - 16.7 2,041.0 -

농  협 158,233 382.0 - 21.0 361.0 -

수  협 34,484 0.3 - 0.3 - -

부  산 22,292 299.0 - - 299.0 -

대  구 33,255 496.0 - 446.0 - 50.0

경  남 30,022 53.0 - 3.0 50.0 -

광  주 17,840 3.0 - - 3.0 -

전  북 6,115 47.0 - 3.0 44.0 -

제  주 2,070 11.0 - - 11.0 -

산  업 9,590 2,602.0 2,000.0 310.0 192.0 100.0

합  계 1,261,181 7,481.9 2,000.0 1,567.0 3,442.5 472.4

주1) 대출은 ’21년 9월말 잔액 기준, 그 이외의 유형은 ’21년 1∼3분기 중 신규공급(취급) 기준

주2)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

주3)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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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표준 평가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 확대를 위해 웹 플랫폼 형태로 ’20.4월 오픈

【평가시스템 체계】

평가모형 SV등급사회적경제기업 부합성 금융지원 타당성

일반형

협동조합형

10등급

(SV1~SV10)
평가비중(60~70%) 평가비중(30~40%)

◦ ’21.10월말 현재 38개 기관(지자체 및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정책자금 수혜

기업 평가 또는 평가지표 활용을 위해 평가시스템 플랫폼 이용 중

◦ 시스템은 조직거버넌스 구조를 고려하여 협동조합형, 일반기업형

으로 나뉘어 있으며, 평가결과는 SV1~SV10으로 산출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사회적경제 운영원리가 잘 지켜지는지

를 평가), 금융지원 타당성(신용위험을 측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 현황】

일
반
형

부문 평가영역 지표수

협
동
조
합
형

부문 영역 지표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부합성
(70%)

기업철학 3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부합성
(60%)

조합철학 3

참여/배려 및 연대 3 참여/배려 및 연대 3

사회적 가치 지향 1 조합원 편익 1

사회환원 1 공동체/상생 2

금융지원
타당성
(30%)

경영역량 1

금융지원
타당성
(40%)

경영역량 1

교육 2 교육 2

지속가능성 2 지속가능성 3

재무관리역량 5 재무관리역량 5

합 계 18 합 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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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참고 3  사회적금융 한눈에 개요

□ (개요) 서금원 홈페이지 內 사회적금융 수요자를 위한 사회적금융

상품정보 플랫폼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를 오픈(’20.10월)

◦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제공하는 사회적금융 관련 

금융상품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재하고,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사회적

금융상품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반영

□ (현황) ‘사회적금융 한눈에’를 통해 금융회사·중개기관·지자체·

공공기관의 총 137개 금융상품 및 지원제도 정보제공

    * ‘20.10월~’21.10월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4,067건(월평균 312.8건)

정보 구축 현황 (개, 누적) 월별 이용건수 (건)

□ (추진계획) 사회적금융 대출상품의 DB를 확장하는 동시에 투자

상품 등록 병행, 수요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선 추진

◦ 사회적금융 협의회 가입기관을 중심으로 ’21년 말까지 대출상품

정보 확장, 업데이트 추진

◦ 한국성장금융,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자상품, 기타 지원제도 등

등록정보 확대 추진



- 12 -

참고 4참고 4  그간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 실적

 (자금공급)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등 약 1.8조원을 공급

[공급실적(억원) : (’18) 1,937 → (’19) 4,625 → (’20) 5,700 → (’21.10) 5,586 ]

 (인프라조성)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집중‧활용, 사회적성과 심사‧평가 및 전달체계 구축

 ①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민간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금융지원현황 등 정보 공유 추진

   ➡ 1단계: 신용정보원내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19.9.2.)

2단계: DB를 신용거래내역이 없는 기업으로 확대 (신정법 시행령 개정 ’20.8.5.)

 ② (중개기관 육성) 사회적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배정, 성과평가 방법 교육 등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수

행여부를 조사 하는 등 사회적금융기관 발굴 노력(‘21.3월)

 ③ (사회적금융 정보) 사회적금융 취급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를 구축하여 기관간 공동 활용

   ➡ ①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중개기관 DB를 구축하고 서금원 홈페이지에 공개 

②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로 개편(‘20.10월 오픈)

 ④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기관별로 사회적금융 심사·평가체계를 

운영①하고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개발하여 민간기관 등에 제공② 

   ➡ ①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사회적성과 창출역량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별도 심사

기준 마련(서금원, 중진공, 성장금융, 신보, 기보 등 협의회 참여기관)

      ② 웹 기반 ｢표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19.11월) → 민간 중개기관 등에 

공개(’20.4.1.) → 시스템 활용확산 추진(’21.10월까지 총21회 설명회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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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확대) 은행‧국민의 사회적금융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①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①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4월), 

② 크라우드넷 內 사회적기업 전용관 운영(’18.1월),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13개사에 펀딩비용 등 6,300만원 지원(예탁결제원)

   ➡ 사회적기업이 45건(30개사)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35.5억원을 조달
(기업별 평균성공금액은 1.18억원)

 ② (은행) 사회적금융 모범규준 제정 등 은행권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 ①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은행의 

자발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내으로하는 모범규준 제정(‘18.12.)

② 은행권의 사회적금융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발표 (보도자료 배포)

   ➡ ‘21.9월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 은 1조 2,612억 원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시작된 ‘18년말(5,374억 원) 대비 약 2.3배 성장

 (협력체계)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구성‧운영(‘18.4. ~ )

   ➡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담당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

② 기관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실적 점검, 인프라 구축 협의(총 12회 개최)


